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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 (제31조 제1항)

대상국가유산
종  별 명  칭

소재지

허용기준

구  역

공통사항

검토자 소  속 성  명

행위유형

［  ］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

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

［  ］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

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

［  ］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

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

하는 행위

［  ］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

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

［  ］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

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

［  ］
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

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

［  ］
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

우려가 있는 행위

［  ］

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

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

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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